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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onLocalGovernmentEmergency

PlanninginNPPAccidents

By:Kim KwangCheol

Advisor:Prof.Kim Soong-Pyung,Ph.D.

DepartmentofNuclearEngineering

GraduateSchoolofChosunUniversity

Protectingthegeneralpublicandenvironmentagainstnuclear/radiologicalaccidentis

theresponsibilityoflocalgovernment.

There should be well organized emergency preparedness/response scheme for

mitigating andminimizing theeffectofnuclearaccident.Buttherewereinsufficient

technicaladministrativesystem(organizationandmanpower)forprotecting thegeneral

publicandenvironmentfrom emergencysituationinJeollanam-dogovernmentwhichhas

severalnuclearfacilitiesinitsvicinity.

Itisneeded todevelop effectiveemergency responseschemeforminimizing the

effectonthegeneralpublicandenvironmentbypromptandeffectiveresponseactivities.

◦ ContentsofthePaper

▪ EstablishmentofrationalEmergencyPlanningZone(EPZ)

▪ Proposingeffectivelocalnuclearemergencypreparednesssystem againstnuclear

accidents.

▪ Proposingimprovedpreparation/operationschemeonemergencyresponsefacilities,

installationsandequipments.

▪ Establishing effective training/drill schemes on the nuclear emer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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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ness.

▪ Proposingeffectivetechnicaladministrativesystem ofthelocalgovernment.

◦ ResultoftheStudy

▪ Proposingsupplementaryschemeonthenuclearemergencymanagementsystem of

Jeollanam-dogovernment

▪ Proposingenhancedschemeontheemergencyresponsecontrolsystem of

Jeollanam-dogovernmentagainstnuclearaccidents.

▪ Proposingeffectivetechnicaladministrativesystem ofJeollanam-do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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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원자력발 소의 방사선비상에 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환경을

보 하기 하여 정부는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방재 책법”을 제정하

여 국가 방사능재난 리체계를 구축 운 하고 있다.그리고 지역의 방사능방재

책 발 을 하여 앙부처에서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기 역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방사능방재 책에 한 기술행정체계가 단히 미흡하다.

라남도 군에는 한수원(주)원자력본부에 가압경수로형 6개호기의 원자력

발 소가 운 에 있다.

원자력발 소 시설 안 책은 원자력본부의 방사선 비상계획서에 근거하여

발 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물질 출시,발 소를 심으로 8～10㎞의 EPZ(비상계

획구역 :EmergencyPlanningZone)만 고려되어 비상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그러나 과거 최 원자력발 소 사고를 일으킨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 사고의

향은 원 반경 32㎞까지 방사성물질 등의 오염으로 인하여 주민이주가 시행된

바 있었으며, 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 의 다수호기 사고로 인하여 사고 당일

반경 3km 이내 지역주민은 소개,반경 10km 이내 주민은 옥내 피를 시행하 고,

사고시간 4일이 경과후 일본 정부는 사고 이후 원 반경 20㎞ 이내 주민에게 피

난령을,30㎞ 이내 주민에 해서는 실내 피령을 내려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확 하여 용하 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교육과학기술부 고시로 비상계획구역이 원 반경 8～10㎞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법률로 확 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행정기 은 원자력 방사선 비상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신속하고 효과 인 비와 책을 수립함으로써 방사선이나 기타 장해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환경 피해의 최소화를 한 책을 수립하여야 하며,EPZ이외 지

역에서의 주민보호와 련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과 사고시 주민보호 비상 응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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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비상 응시설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단된다.그러므로 원자력

방사선 비상에 비하여 지자체의 경우 주민보호 환경보 을 한 방사선/

능 비상과 련하여 기 와 역이 함께 포함된 종합 인 비상계획서를 작성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본 논문에서는 원자력․방사선과 련하여 비상사고가 발생하

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하고 효과 인 사고수습을 한 한 비와

책 수립함으로써 방사선/능 장해로부터 지역주민에 한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

환경보존과 더불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를 하여 방사능방재 책을 수

립․운 할 필요가 있으며,특히 최근 일본 후쿠시마 발 소 사고에 따른 방사능

방재 책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의 동 응 실패 등을 살펴보고 효율 인 방재

계획 수립을 하여 비상계획구역,주민보호 책,지역 계기 임무,방사능방재

훈련에 하여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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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보호

제1 원자력발 소 비상계획

1.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설정 근거

가.8～10㎞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능 사고 분석을 토 로 하여 시설물로부터의 거리와

발 소 주변 지역의 인구분포,도로망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방사

능 비상 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한 비상 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설정된다[15].

비상 책이 집 으로 강구되어야 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 는 발 소 사고

시 우선으로 향 받을 것으로 상되는 지역으로서,발 소를 심으로 반경 약

8～10㎞ 지역으로 인구분포,도로망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비상

책 시행상의 실효성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할 역 자치단

체장과 의 후 설정한 구역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 이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

이 범 를 산정하기 하여 발 소로부터의 거리와 주변 주민의 피폭을 감소시

키기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한 단에 사용되는 기 선량과의 계를 검

토한 것이다.

이와 련하여 기본 확산식으로부터 구한 상 선량과 풍하축상 거리와의 계를

외부 신선량과 소아갑상선등가선량에 해 각각 [그림 2.1]과 [그림 2.2]나타내었

다.

[그림 2.1]과 [그림 2.2]는 최 의 선량을 주는 지표면 방출, 기안정도 F형 하

에서 방출원으로 부터 500m 거리에서의 선량을 1로 한 경우의 풍하축상의 거리에

따른 선량 감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풍속을 1m/sec로 하고 방사성물질 방출고

(지표면과 지상 100m)와 기안정도(A형 :확산이 제일 잘되는 경우,F형 :확산

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따른 각각의 상 선량치를 나타낸 것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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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외부 신선량 상 치 -풍하축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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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소아 갑상선등가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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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과 [그림 2.4]는 가압경수로형 원자력발 소(PWR)에 있어서 선량과 풍

하거리와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방출조건은 방출고 60m에서 24시간 계속 방출하고,기상조건은 엄격한 조건을

용하기 하여 발 소 부지의 기상 측자료를 매 24시간 단 로 방 별로 평균

하여 이에 따른 상 농도를 산출하고 각 상 농도를 작은 순서 로 하여 출

빈도가 97%에 해당되는 상 농도를 기상조건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방출조건과 기상조건에서 발 소 단 방출율당 최 선량과 거리와의

계를 구하고 방출원으로 부터 8㎞ 10㎞ 거리에서 방호 책기 하한치(외부

신선량 10m㏜,소아갑상선등가선량 100m㏜)에 상당하는 불활성기체 옥소

방출량을 구한다.

[그림 2.3]은 방출원으로 부터 10㎞(그림-3) [그림 2.4]는 8㎞ 거리에 방호

책기 하한치가 되는 불활성기체 옥소 방출량을 표시한 것이다[15].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방출원으로 부터 8㎞ 10㎞ 지역 외부에서 옥내 피를

요하는 정도의 방출량은 원자로 최 가상사고시에 환경으로 방출되는 양(원자로

내 내장량에 해 불활성기체 100%,옥소 50%가 격납용기내로 방출되었을 때 격

납용기로 부터 환경 에 방출되는 양에 상당)을 휠씬 과하는 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한,이때 8㎞와 10㎞에 해당되는 방출량이 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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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외부 신선량 소아 갑상선등가선량(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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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외부 신선량 소아 갑상선등가선량(PW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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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TMI사고

1)1979년 3월 28일 발생한 미국 TMI(ThreeMileIsland)원자력발 소 사고

는 재까지의 경수로형 원자력발 소(PWR)사고 최악의 것으로서 긴

시 책이 강구된 이다.

2)이 때 주민의 개인 최 피폭선량은 TMI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거주지역에

서 사고기간 계속 옥외에 머물러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최 신선량

은 1m㏜ 이하로 추정된다.

3)사고의 기간 에 방출된 것으로 상되는 불활성기체 총량은 1.3×10
6

Ci(γ선 0.5Mev환산치)이며 (NUREG/CR-1250),이 방출량의 부분은

사고 발생후 7일간에 걸쳐 방출되었으며, 신선량은 10㎞ 지 에서 7m㏜

정도,8㎞ 지 에서 9m㏜ 정도다.

4) 한 TMI사고시 환경으로 방출된 방사성물질은 부분 방사성 불활성기

체이며,방사성옥소는 거의 시설 내에 잔류하 다.

2.방사선비상계획구역 문제

비상계획구역(EPZ)은 원자력비상시 집 으로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신속하

고 효율 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지역으로서 방사능 사고분석을 토 로

하여 시설물로부터의 거리와 발 소 주변 지역의 인구분포,도로망 지형,출입

노선, 할경계구역 등의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방사능비상 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한 비상 책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설정된다[15].

비상 책이 집 으로 강구되어야 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범 는 발 소 사고

시 우선으로 향을 받을 것으로 상되는 지역으로서 발 소를 심으로 반경 약

8～10㎞ 지역을 인구분포,도로망 지형 등 비상 책의 실효성을 종합 으로 고

려하여 원자력사업자가 할 역 자치단체장과 의 후 설정한 구역으로 교육과

학기술부장 이 승인한 구역을 말하며,이 범 를 산정하기 하여 발 소로부터

의 거리와 주변 주민의 피폭을 감소시키기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한 단

에 사용되는 기 선량과의 계를 검토한 후 설정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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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 방사성비상계획 구역 설정 범 에 해 [표 2.1]에 나타내었다

[10].

그러나 [표 2.1]방사능비상계획 구역 설정에서 보듯이 발 용 원자로 계시

설의 비상계획구역 8～10㎞은 1979년 발생한 TMI(ThreeMileIsland)사고를 근

거로 하여 단일호기 사고시를 바탕으로 설정하여 그동안 정의하 으나[15],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 은 우리나라 원 과 같이 동일 부지에 다수호기가 건설되어 있

으므로 일본과 같이 다수호기 사고에서 본 바와 같이 재의 비상계획구역으로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을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와 련하여 2011년 4월 일본 후쿠시마 사태에 따른 우리

나라 원 을 안 검 하여 비상계획구역과 다수호기 사고 련 비상계획구역에

한 재산정을 계획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의 설정근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상된다.

[표 2.1]방사능 비상계획 구역 설정

구 분 범

발 용 원자로 계시설 반경 8～10㎞

연구용 원자로 계시설
개별 으로 결정

(하나로 :800m)

사용후 핵연료

장․처리

시설

시험 연구목 이 아닌 처리시설 반경 약 5㎞

장시설 반경 약 1.5㎞

시설 연구목 의 처리시설 부지 경계

그 밖의 원자력 시설 부지 경계

기본 인 피폭선원은 방사능구름 지표면에 침 된 방사성물질로부터의 베타

감마 방사선에 의한 외부피폭과 방사능구름내 방사성물질의 흡입에 기인하는 내부

피폭이다.이 구역에서는 비상기간 동안 보호조치 결정기 이상의 방사성물질에

잠재 인 피폭을 최 한으로 일 수 있도록 소개,옥내 피,출입제한,호흡기 방

호,갑상선 방호 등의 긴 한 주민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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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사성비상계획구역 설정

1986년 4월 25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발 소에서 근무자가 안 수칙을 지

키지 않은 채 가동 지 터빈을 시험하다 원자로가 폭발한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

고로 암,백 병,기형아 등의 원인이 되는 방사능 물질이 10일동안 유출되었고,

방사능 물질은 사고 지 에서 수천㎞ 떨어진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에서도 검출

되었다.

이러한 폭발사건 당시 원자력발 소 주변 32㎞ 내에 있는 토양과 지하수원이 방

사능에 심하게 오염되었다.따라서 30㎞ 이내에 거주하던 주민 13만 5천여명을 다

른 곳으로 이주 시킨 사례가 있다[10].

국내의 경우 1989년 발 소법 제정 당시 주변지역의 설정이 민원발생,과학 분

석,주민의견 조사 등을 통해 이 졌으나 주변지역 범 를 확 해야 한다는 주장

이 지속 으로 제시되고 있고,주변국가인 일본, 만의 주변지역의 설정은 소재지

를 심으로 하고 있고,인 지역에 한 구체 으로 규정은 없으나 지사(縣知

事)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고, 재 주변지역 범 가 10㎞ 이상으로 확

되고 있다.

한 환경정책과 재난 리정책에서 사용되는 ‘사 방의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즉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를 가능성이 있다면 그 인과 계가 충분히

밝 지지 않았더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미리 막아야 한다)’는 원칙을 원

자력 발 소에도 용할 수 있으며,이는 정범 를 30㎞보다 넓게 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10].

만약 30㎞ 이내로 설정한다면 구소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 인 측면을

반 하고,사업진행을 규모화에 따라 추진할 수 있어 경제 효과가 클 것으

로 단되지만 용되는 범 가 장성,함평지역 등 특정지역에 제한되고,도 조례

가 정한 지역균형차원을 실 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단 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국내외 용사례와 실 으로 집행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인

지역의 용범 는 실 으로 32㎞까지 향을 구소련 체르노빌 원자로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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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례와 일본의 후쿠시마 원 사고와 련하여 재까지 원 반경 20㎞ 이내

주민들에게 피난령을 30㎞ 이내 주민들에 해서는 실내 비령을 내려 비상계획구

역을 단계별로 확 용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잠재 인 험을 고려한 ‘사 방

의 원칙’에 근거하여 육지와 해역범 를 포함한 30㎞ 이내로 정하는 것이 하

다고 단된다.

그러나 일본의 형지진과 해일로 인한 원 사고 발생시 처방안 확보를

해 원자력시설에 한 안 검을 실시하여 원 사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

여 안 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력 냉각계통, 사고,비상 응체계 등에 시

설투자가 5년간에 이루어져 방사선 물질의 외부 출을 최소화한다면 오히려 EPZ

가 8～10㎞에서 어들 수 있다는 충분한 논리 사고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포함

시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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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주민보호 책

1.소개인원

2009년 12월 31일 자료를 사용하여 비상시 소개되는 인원을 발 소로부터 거리

가 증가함에 따라 계획구역이 40㎞까지 설정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소개 상이 되

는 해당 지역 인구를 [표 2.2]에 나타내었으며,각 거리별 포함되는 지역의 구

역을 지도를 나타내어 [그림 2.5]에 나타내었다.

[표 2.2]거리별 소개가 상되는 인구

(단 :명)

거리

(㎞)

해당지역(34개 읍면)
인구수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군 장성군 신안군

～10
백수읍,홍농읍,

법성면
17,796

11～20

읍,백수읍,

법성면, 마면,

묘량면,불갑면,

군서면,군남면,

염산면,법성면

34,967

21～30 해제면

손불면,

신 면,

해보면,

월야면

묘량면,불갑면,

군남면,염산면,

낙월면

동화면,삼서면,

삼계면,황룡면,

서삼면,북일면,

북이면

33,480

31～40 문평면 경·해제면

함평읍,

손불면,

동면,

나산면,

해보면,

월야면

낙월면

장성읍,진원면,

남면,동화면,

삼서면,서삼면,

북일면,북이면,

북하면

지도읍,

임자면
62,954

계 1 2 7 11 11 2 14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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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거리별 포함되는 지역

2.지역 피소 지정 리계획

라남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일본의 경우와 같이 단계별로 확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옥내 피 소개를 하여 피 소개 인원,이동거리,가용

차량,도로망 등을 고려하여 공공건물 등을 사 에 수용시설로 지정,운 하여야

하며,수용시설은 소개주민 상인원,소요시간,소개경로,거리,지역별 연락책임

자 계 별 기상변화(풍향)등을 고려하여 피해지역이 달라짐을 감안하여

히 분산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표 2.2]와 [그림 2.5]와 같이 소개 상이 되는 인구는 거리별로 해당 지

역 인구가 다르고,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40㎞까지로 가정한다면 라남도의

경우 34개 읍면이 포함되고 있다. 한 주지역이 다소 포함되는 것을 지도를 통

해 알 수 있다.따라서 거리별로 지역 인구가 달라짐에 따라 지정된 피소에

히 소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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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피소 시설 리자의 사 동의를 얻어 구호소를 지정하고, 생 리 등

구호 생활 유지토록 정비하여야 하며,구호소의 명칭,소재지,수용가능 인원 수

등을 달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상이 장기화를 비하여 피소 내 편의설비 설치계획과 지역주민 구

호식량,생활용품,의료 침구류 등 사 확보 는 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

다.

3.보호조치 의사결정

주민보호조치에는 옥내 피,소개로 결정되는데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 사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동 응 실패는 결국 반

인 주민보호조치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이에 한 의사결정 과정을 다음과 같이 검

토하 다.

주민보호조치는 [그림 2.6]와 같이 3단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고,이행된다.

1단계 : 원자력본부는 원자력발 소 사고 상태와 상피폭 선량값에 기 하

여 한 비상등 을 선정․발령하고,필요시 [그림 2.7]에서 본 바와 같이

NUREG0654를 참조하여 도,군․읍 장지휘센터에 주민보호조치를 권고한다.

2단계 : 장지휘센터는 도,군․읍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등과 연계하여

합동방재 책 의회를 개최하고, 원자력본부의 보호조치 권고사항과 환경모니

터링 결과 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그림 2.8]을 참조하여 보호조치 의사

결정을 하고,결정사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한다[10].

3단계 : 라남도는 향 받는 군․읍,보호조치를 지원하는 군․읍 음식물섭

취제한 군․읍에게 상황을 통지한다. 험에 직면한 군․읍은 보호조치 사항을 주

민에게 통지하고 보호조치를 이행한다.보호조치를 지원하는 군․읍은 라남도의

지시에 따라 이재민 구호활동 음식물제한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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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보호 의사결정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자력발 소 사고 상태

-주민보호조치 결정기 과 그 용방법

- 상피폭선량 측 결과

-환경 모니터링 측정결과 시료채취 분석결과

-기상상태의 변화

-우유,음식물,식수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한 조치 음식

물 섭취로 인한 피폭을 막거나 최소화히기 한 방안

-오염된 가축 가 류 생산품의 처리 방안

-방사선 향으로부터 농축수산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

-건강에 해가 없음을 보장하기 한 음식물,사료,음료수의 검사 로

그램의 이용 방안

-복구작업 이 에 취할 재배치,복귀 기타 방사선방호조치 방안

-복구,재가동 청소(제염)문제에 한 방안

-일반인 작업자를 한 건강 환경에 끼치는 향 평가

-갑상선 방호약품 복용법 동 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방사

선 회피선량 등

-진단 측 불확도

-주민의 행동 반발에 한 용인,주민의 동등한 취 원칙,향후의 보

호조치 결정시 비상 리의 융통성,주민의 안 ,사회 심리학 향

정치 측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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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사업자

보호조치권고

향 받는

기 단체

장지휘센터
방재 핵 의회

보호조치

의사결정

역단체

보호조치 이행

향 받는

기 단체

주민

통지/홍보

역단체

지역 책본부

주민보호지원

기 단체

음식물 통제

기 단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 2.6]단계별 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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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비상
감시
(운 원)

평가계속

반경 2km

풍하방향

2-5km

옥내 피 권고

(1)

상당한 노심손상

진행 는 상 ?

(20% 핵연료 손상 진행

는 상)(2)

주민보호조치

결정기 에 따라

주민보호조치

권고

방사능구름

도착

소개불가지역

옥내 피

권고,

소개

가능하면

소개(2-5km)

(1,4,5)

주민보호조치 기

과 상 ?

격납건물내

갭방출보다 많은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유입되고 있나 ?

긴박한

격납건물 손상우려

노심손상

는 환경 출 ?

(3)

반경 2km,풍하방향

5km까지 소개 권고

(1,4)

반경 5km,풍하방향

10km까지 소개

권고

(1,4)

긴박한

격납건물 손상우려

는 환경 출 ?

(3)

아니

요

아니

요

아니

요

아니

요

아니

요

갭

방출

노심손

상

근거 :NUREG-0654/FEMA-REP-1,Rev.1,Appendix.1

(1)소외 계기 에 의한 긴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임(제어실 지시계에 근거하여 상선

량평가 불필요)15분 내 의사결정,경보시스템 가동 메시지 비상방송

(2)20% 정도의 갭방출 진행 는 상

(3)Puff방출(설계 설율 보다 훨씬 많은 설)

(4)모든 소개에 해,방사능구름 EPZ내의 잔류자는 옥내 피하고,방사능구름 통과에

의한 지표면 오염으로 향받는 주민은 신속히 이주

(5)원 시설 인근 지역의 소개에 집 할 것

[그림 2.7]원 사고 상태에 의한 주민보호 의사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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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옥내 피로

10mSv/2days

회피가능?

옥내 피

상선량이

신체에 심각한

향을 주나?

옥소제복용으로

갑상선 100mGy

회피가능?

소개로

50mSv/week

회피가능?

사고발생

안정옥소제 복용계획 수립

환경방출

통제가능?

일시이주로

30mSv/1stmonth

회피가능?

구정착으로

평생 1Sv

회피가능?

제염이

정당한가?

제염에 의거 10mSv/nextmonth이하로

회피가능할 수 있도록 일시이주 기간을 측

일시이주로

10mSv/nextmonth

회피가능?

제염이

정당한가?
일정기간 일시이주

일시이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인가?

구정착

제염

제염자택으로 복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림 2.8]주민보호조치 의사결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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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지역 계기 의 임무

제1 역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원자력비상에 한 도의 임무는 도 차원에서 응이 필요하지 않는 한 군·읍을

지원하면 된다.도는 상황실에서 라남도 비상계획서 이 계획서에 따라 재난

에 응한다.

백색비상 이상의 비상이 발령되면 라남도지사는 라남도 지역방사능방재 책

본부를 발족·운 한다.

-방사능방재 담부서의 장은 라남도 상황실에 종합조정반 등을 구성

하여 비상정보수집 계기 간 비상정보의 , 라남도가 수행해

야 할 응조치 검

- 차에 따라 환경방사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사고추이를 검하며 신

속한 응을 하여 비상연락체제 등을 정비

한 청색· 색비상이 발령되면 본부장( 라남도지사)은 라남도방사능방재 책

본부 확 ,필요시 라남도 비상 책 원회 등을 구성․운 책을 수립하고

장지휘센터 합동 의회에 계자를 견하여 긴 사태 응 책의 실시 방법,

방사능재난 확 방지를 한 조치 등에 하여 의토록 조치한다.

라남도방사능방재 책본부 가동시 할 경찰서,소방 ,군부 ,해양경찰서 등

계기 에 연락 견을 요청한다.

그리고 라남도 지역방사능방재 책본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주민 피 소개 지원

-의료 구호 지원

-치안 유지 민방 동원 지원

-환경방사선감시 지원

-방사능 오염 지역의 제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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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지역본부의 지휘,통제 지원

-주민 홍보 교육 지원

- 외 기 과의 조체제 유지 지원

-기타 방재활동을 한 제반 조치 지원

라남도의 비상 응활동 범 는 비상이 여러 지역에 걸쳐 경고되거나 향 받

는 군․읍 자원의 능력을 과할 경우에 확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비상기간동안 어떠한 비상등 에서도 발생될 수 있지만,청색비상

는 색비상이 발령되었을 때 발생될 것으로 상된다.군·읍이 도의 지원을 요

청하 을 때,道 지역방사능방재 책본부장은 방재요원을 보충하고,운 을 하

게 확 시킨다.

이와 련하여 라남도의 각 기 는 부서별 임무를 [표 3.1]에 평시 비상

시를 구분하여 나타내었고,지역 공공기 공공단체의 경우 평상시 비상시

에 해 임무를 비교 검토하여 각각 [표 3.2]와 [표 3.3]에 나타내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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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라남도 각 기 부서별 임무

기 /부서명
임 무

평 시 비상시

라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

- ‘도 원자력안 책 문 원

회’의 도 방사능방재계획 심의

련업무

-비상계획 운 목표에 한

도 산하 계기 /부서,군·읍

원 과 연계성 유지

- 계 군·읍의 방사능방재 책에

한 지시,지도,조언 력

-방사능방재 계기 학

과의 력

- 원자력본부의 방사능방재

책에 한 의 주요 방

재요원 황 검

-도 원자력 비상조직 인원의

구성의 정비

-방사능방재에 한 지식의 보

개발 주

- 도 지역 계기 에 한

방재교육·훈련 주

-비상통신망 비상연락망

검

- 비상 응설비·장비·기기·물품

등의 구축 유지 리

-원 주변 환경방사선감시를

한 ‘지역환경방사선 감시센터’

운 지원

- 1일 24시간 ‘재난경보상황실’

운

-갑상선 방호약품 사용 분배

에 한 정책 수립

-이온화 방사선원의 제염 완

화시키는 종합 인 정책

로그램 개발

-이온화 방사선원의 리와

련된 연구,청문회,교육 참여

지도

-도지역 책본부 발족 운

+원 비상상황의 악, 달

+군·읍 계기 에게 원자력

비상 정보 응활동

련 지시,지도,조언 력

+ 도 장 응 (지역환경감시

지역비상진료 포함) 지

견

+유아원/학교 아동/학생 보호조

치 구호소 활용 지원 요청

(교육청)

+ 앙부처,방사능 방재 문기

군부 등 지원요청

+구조·구 ,소화지원 요청 (소

방본부)

+비상시 비상진료지원 요청 (보

건소 지역병원)

+주민의 건강 험평가 지원 요

청(원자력의학원)

+타 시·도에 비상정보

력요청( 주 역시, 라북

도)

+긴 수송 필요물자의 조달

+구호물품·의연 의 수납 배

분

+이재민에게 음료수,음식물

생활 필수품 공

+ 음식물 섭취제한,농축수산물

생산 지·유통통제 이행 지시

지원

+ 향 받은 그룹과 산업시설에

조언,상담 조

+ 보호조치 완화 결정 향

받은 지역 복구 진입 허용

을 한 계획 운 지원 조

정

+자원 사자 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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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라남도 각 기 부서별 임무(계속)

기 /부서명
임 무

평 시 비상시

라남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

+각종 제한조치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민원 검 등

주민상담 운 체제 가동

+피해 소기업,피해 농축수산

업자등에 한 지원

+물가의 감시 안정 유도

- 비상시 합동환경방사선감시센터

설치 운

+부지 밖 EPZ내부 환경 모니

터링 샘 링 실시

+필요시 비상계획구역 외부 원

거리지역까지 공기,물,식품

시료의 분석

+ 향 받은 지역의 방사선 오염

범 평가

+도,군·읍 지역 책본부에게 방

사선탐사자료 배포 조정

+도에 방사선구역에 있는 사람

에 한 보호조치 권고

+ 장 응 방재요원의 방사선

피폭 리 방사능 제염

+환경오염 제거

+ 방재요원의 갑상선 방호약품

개인피폭선량계의 보 리

라남도

보건복지여성국

- 향 받은 지역 이동형 식차

량 경로,고정 식 치,베이

스캠 ,휴식처 등을 포함한

량 식의 조정,수립,운

-방사능 오염자를 치료하는 의

료시설 목록 작성

-보건·의료서비스의 종합 조정

- 수용 집단시설 보호 조정

지원

-이재민보호센터 구호소 활동 조정

- 비상시 합동방사선비상진료센터

설치 운

+비상시 의료조치 이행

+주민 방재요원의 방사능 오염

검사 제염 등 피폭 리

+갑상선 방호약품 개인피폭

선량계의 보 리

+정신건강 상담 등 의료지원체

제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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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라남도 각 기 부서별 임무(계속)

기 /부서명
임 무

평 시 비상시

라남도

건설방재국

-비상 비 교통에 한 공

공 민간기 간의 응활동

조정

-비상시 주민보호조치 유도 구조

-긴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수송 서비스 제공

-교통 통제가 필요한 곳에 바리

이드,표지 기타 필요한 장

비 확보 설치 운

- 향 받는 지역 주변 지역의

교통 리 지원

-긴 우회도로의 확보 등의 교통

통제

-방사능 통제구역 출입 제한 조치

치안 유지

-방재요원의 안 보장 원활한

비상작업을 수행토록 도로 쇄

등 수행

-즉각 인 환경시료의 분석 필요

시 환경시료의 운송 지원

라남도

농림식품국

-비상발령시 농산물 응조치 이행

-필요시 해상시료 수집 지원

-수출 지 명령 지원 제공

-식품생산물의 방사능 오염 를

결정하기 한 시료 채취 제공

-낙농업 농가 검사

-우유 생산공장 검사,냉동과일 생

산시설 유통과정 검사

-우유,냉동 과일 등 시료 수집,

검사 분석

-오염된 우유 련된 생산물의

유통 통제 지

-동물 사료 물 시료를 채취 지원

-소비에 합하지 않은 식품 분배

를 방지하기 한 농산물 검표

수립 운

-소비에 하하지 않는 식품의 수

출 지 페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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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라남도 각 기 부서별 임무(계속)

기 /부서명
임 무

평 시 비상시

라남도

농림식품국

-농축수산업의 황 악 시장,

건설방재 에게 한 의견서

제출

라남도

환경정책

-공기,지하수,지표수,식수 시료

채취 지원

-지표수 소비 억제

-이재민에 안 한 음료수 공

-이재민에 한 생시설 공

-식수에서 채취한 물의 화학 /방

사선 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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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지역 공공기 공공단체 평상시 임무 비교 검토

기 /부서명
평시 임무

라남도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개선된 임무

교육청

- 할구역 ․ ․고등학교 학

생에게 원자력,방사선 방사

능 재난시 주민보호 조치 등

방사선 련 교육 실시

-방사능재난등에 한 ․ ․

고등학교 학생보호 책 수립

- 학교시설의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 조

-학교시설내 방사선계측기 설치

운 에 한 지원

- 할구역 ․ ․공등학교 학생

에 한 원자력,방사선에 한

지식의 보 ․지도

- 원자력비상 비 방사능재난

등에 한 학생보호 조치에 한

운 체제의 확립

-필요시 원자력비상 비 학교 시

설의 이재민 수용시설로 활용토

록 력

- 학교시설내 방사선계측기 설치

운 에 한 지원

소방본부

- 방사능방재 책 련 자료의

개정

-방사능방재요원에 한 교육․

훈련의 주기 실시

-방사능방재 책 련 자료의 개

정

-원자력비상 비 소방 응에 한

운 체제의 확립

- 소방요원의 방사능방재,개인방

호,원자력발 소의 특성 등 주

기 교육·훈련 실시

기상청

- 방사능방재 책 련 자료의

개정

-방사능방재요원에 한 교육․

훈련의 주기 실시

좌 동

경찰청

- 방사능방재 책 련 자료의

개정

-방사능방재요원에 한 교육․

훈련의 주기 실시

좌 동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 방사능방재 책 련 자료의

개정

-방사능방재요원에 한 교육․

훈련의 주기 실시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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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지역 공공기 공공단체 평상시 임무 비교 검토(계속)

기 /부서명
평시 임무

라남도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개선된 임무

보건복지여성국

-방사능방재 책 련 자료의 개정

-방사능방재요원에 한 교육․

훈련의 주기 실시

- 방사선의료지원본부와 조하여

방사능 오염자 방사선 피폭자

에 한 오염검사,분류,제염

치료 등 의료구호

-비방사선 응 환자 응 의료활동

이행

지역 군부

-방사능방재 책 련 자료의 개정

-방사능 방재요원에 한 교육·

훈련의 주기 실시

- 육상·공 등 환경모니터링을

한 경로 등 상황 비

좌 동

TV방송국

주요 일간지

-방사능방재 책 련 주민홍보물

보도 는 방

- 원자력방재에 계되는 지식의

보

좌 동

KT

남본부

-비상통신망 확보 지원

-비상통신망의 주기 검

유지 리 지원

좌 동



-28-

[표 3.3]지역 공공기 공공단체 비상시 임무 비교 검토

기 /부서명
비상시 임무

라남도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개선된 임무

교육청

-교육청 학교 상황실 설치 운

-방사능방재 책본부와 연계하여

학생보호조치이행

-사고 험지역이재민수용시설제공

좌 동

소방본부

- 라남도긴 구조통제본부발족․운

- 방사선구역내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구

- 장응 처치,병원후송

-비상 응활동에 요청되는 차량,

헬기 등 지원

-주민보호조치 지원

-방사능제염 지원

- 원자력비상시 긴 구조통제본부

단 발족·운

-방사선구역 내 화재진압,인명구

조구

-방사선 피폭 상해자에 한 장

응 조치 긴 후송조치 등

-비상시 주민보호 유도 지원

-방사성물질 제염 지원

- 비상 응활동에 요청되는 차량·

헬기 등 지원

기상청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료 채취

지원

-실시간/ 측 기상정보 제공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시료채

취 지원

경찰청

-출입통제소 설치운

-주민보호 수송을 한 교통

통제

-비상 응활동에 요청되는 차량,

헬기 등 지원

-주민보호조치 지원

-불순분자 색출검거,치안유지

-사고원인 수사

좌 동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선박에 한 긴 통보,소개

출입제한 실시

-선박을 이용한 주민보호조치 이행

-해상 환경모니터링 인력·장비 지원

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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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지역 공공기 공공단체 비상시 임무 비교 검토(계속)

기 /부서명
비상시 임무

라남도 지역방사능 방재계획 개선된 임무

보건복지여성국

-방사선의료지원본부와 조하여 방

사능 오염자 방사선 피폭자에

한 오염검사,분류,제염

치료 등 의료구호

-비방사선 응 환자 응 의료활동

이행

좌 동

지역 군부

-주민보호 수송을 한 병력지원

- 주민 지역제염을 한 병력과

장비·물자지원

-육상·공 등 방사능 감시 방

사능방재요원 긴 견을 한 헬

기지원

-민방 당국으로 비상을 유지하

지 못할 경우,도지사( 는 건설

방재 )의 요청에 따라 민방

당국에 추가하여 지역 군부 가

동 운

-방사선비상 기간 동안 도 군·

읍의 비상 응 업무 지원

-주민보호 수송을 한 병력지원

-주민 지역제염을 한 인력과

장비․물자 지원

-육상․공 방사능 감시 방사

능방재요원 긴 견을 한 헬

기 지원

-육상 해상 환경모니터링을

한 인력 장비 지원

TV방송국

주요 일간지

-연합정보센터와 연계하여 비상정

보 각종 지시사항 등의

달 응활동 상황 홍보

-교통통제, 험정보,부상자 소재

등 장정보 제공

좌 동

KT

남본부

-국내․외 긴 통신수단 지원

- 장 응 긴 통신장비 지원

-국내․외 긴 통신수단 지원

- 장 응 긴 통신장비 지원

-이동통신망 복구



-30-

제2 향 받는 행정기 의 임무

원자력비상시 향 받는 군․읍은 주민의 험을 감소시키기 해 보호조치를

이행할 1차 인 책임이 있으며, 기 비상 응활동을 지휘할 책임이 있다.이들

군·읍은 자체 비상조직과 지역 계기 과 조하여 비상 응을 조정하고 지휘하

여야 한다.

원자력발 소 비상상황이 확 되면 군․읍은 지역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도에 지

원을 요청한다.이 요청은 도 재난안 과장을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된다.도지

사는 비상상황 확인 후 도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된다.

원자력발 소에서 이상상태 는 백색비상 발생시 군․읍의 재난 리부서는 재

난종합상황실을 운 한다.청색비상 이상의 비상등 이 발령되면 군·읍의 장은 지

역 비상을 선포하고,비상요원 소집 군․읍 지역 책본부를 설치·운 한다.군·

읍 지역 책본부는 할구역 내의 정보를 수집하고 응을 조정하고 자원을 보충

하는 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원자력비상시 행정구역 면은 상황실을 운 하여 군․읍 지역 책본부장의 지시

에 따라 주민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상황을 보고한다.

이와 련하여 향 받는 행정기 의 임무에 해 [표 3.4]에 나타내었다[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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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향 받는 행정기 의 임무

기 /부서명
임 무

평 시 비상시

향 받는

행정기

-나주시

-무안군

-함평군

-신안군

-장성군

- 군

- 원자력본부의 방재 책에

한 의 주요 방재요원

황 검

- 방사능방재센터 방재 과

의 력

-군 원자력비상 방재조직,방재

요원 구성 세부 응 차

수립

- 향 받는 지역에서 소개가 용

이하지 않은 비상작업자 일

반 주민에게 갑상선 방호약품

을 분배하는 차 수립

-방사능방재에 한 지식의 보

개발

-방사선 비상등 별 경보 신호음

구축·운 (주기 검)

-군 방재요원에 한 교육·훈련

-비상통신망 비상연락망

검

-비상 응설비,장비,기기,물품,

등의 구축 유지 리

-원 주변 환경방사선

검

- 1일 24시간 ‘재난경보상황실’

운

-원 비상상황의 악, 달

-군지역 책본부 가동 운 :지역차

원에서 비상 응 지휘·통제 시행

-비상시 원 , 라남도, 장

지휘센터 앙부처 등과

조 지원

-환경방사선 모니터링 샘 링

실시 지원

-비상시 주민 홍보

- 한 주민보호조치(소개,옥내

피,출입제한 등)를 실시하여

주민과 여행객에 안 제공

- 원 주변의 공원 유원지에

경고 소개

-음식물 섭취제한 이행

-긴 수송 필요물자의 조달

-구호물품 의연 수납 배분

-음료수,음식물 생활필수품의

공

-방재요원의 오염검사 피폭 리

-갑상선 방호약품 개인피폭선

량계의 보 리

-비상시 의료조치 이행

-학생 보호 책

-루머 통제 이행

-환경오염 제거

-주민의 건강 심리 안정 운

체제의 유지

-각종 제한조치의 해제

-손해배상 청구,민원 검 등 주

민상담 운 체제 가동

-피해 소기업,피해 농축수산업

자등에 한 지원

-기타 역단체의 지원 사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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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향 받는 행정기 의 임무(계속)

기 /부서명
임 무

평 시 비상시

향 받는

행정기

-읍·면

- 방사능방재 책 련 자료의

정비

-방사능방재 책 홍보(비상시 주

민보호 수송,구호소,음식물

섭취제한,주민복지 등 련정

보의 제공)

-비상경보방송망 통신망 구

축·운

-방재교육·훈련 실시

-사고 황 악 군에 상황

-상황실 설치·운

-주민 홍보물 배포

-갑상선 방호약품 배포 기록

리 지원

-주민보호조치 이행 지원

-교통통제 출입통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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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방사능 방재훈련

제1 방사능 방재훈련 실시 황

1.국내

국내 원자력시설의 방사능방재훈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방사능방재

책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

등에 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훈련 종류별 실시 주기를 [표 4.1]에 나타내었다.

[표 4.1]국내 훈련 종류별 실시 주기{한국수력원자력(주)}

훈련종류 참가범 훈련주기 비고

최 훈련
발 소

( 는 지자제)
출력 5% 이 원 건설시

부분훈련
발 소 1회 /분기

발 기술원 1회 /반기

체훈련
발 소 1회 /년

발 기술원 1회 /2년

합동훈련 지자체 1회 /4년

·‘04년 울진#6,‘06년 #4
·‘08년 하나로,고리#2,울진#4
·‘09년 #1
·‘10년 신고리#1,월성#3

연합훈련 정부 1회 /5년 ·‘07년 월성 #2

2.국외

가.일본

일본의 경우 방사능방재훈련은 『원자력재해 특별조치법(1999년 발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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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자체훈련 경우는 1회/1년 발 소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종합 방

재훈련은 3년 주기로 1회 력회사 본사가 참여하여 실시하고 있다.그리고 지자

체가 참여하는 훈련의 경우는 지자체별로 1년에 1회 실시하고,국가 원자력재해

종합방재훈련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련하여 일본의 훈련 종류별 실시 주기를 [표 4.2]에 나타내었다.

[표 4.2]일본의 훈련 종류별 실시 주기

훈련종류 참가범 훈련주기 비고

발 소
원자력방재훈련

원 1회 /년
사업자가 주 하여
실시하는 자체훈련종합

원자력방재훈련
력회사 본사

원
1회 /3년

지자체
원자력방재훈련

지자체 원 1회 /년 할 이 주

국가 원자력재해
종합방재훈련

정부,지자체
원

1회 /년 국가가 주

나.미국

미국의 방재훈련은 『10CFRPart50App.E』의 규정 U.S.NRC권고 “방사

능방재훈련 실시 주기(InformationNoticeNo.88-55)”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의 자체훈련으로서 On-siteExercise( 체훈련)은 부지별 1회/1년 실시하

고 있으며,Off-siteExercise(합동 는 연합훈련)은 2년～6년 주기로 1회 실시하

고 있고,합동 는 연합훈련 시의 지방정부,주정부 참여규모는 원자력사업자와

규제기 (U.S.NRC,FEMA 등)과의 사 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그리고

U.S.NRC I.N.No.88-55(RevisedEmergencyFrequencyRule)에 의하면 On-site

Exercise는 발 소 자체 1회/년 실시하고,Off-siteExercise는 주정부 원 이

합동으로 1회/2년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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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 미국의 훈련 종류별 실시 주기를 [표 4.3]에 나타내었다.

[표 4.3]미국의 훈련 종류별 실시 주기

훈련종류 참가범 훈련주기 비고

Drill(부분훈련) 발 소 최 1회/년
사업자 자체 훈련

On-siteExercise
( 체훈련)

원 1회/2년

Off-siteExercise
(합동훈련 는
연합훈련)

지방정부 원 1회/2년 지방정부 주

주정부 원
출력 5% 이 부지내 최

원 건설시 주정부
주

1회/6년 50mile이내

다. 랑스

랑스의 경우 지역차원에서 방재훈련은 부지별로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국차원에서의 훈련은 2년 주기로 1회 실시하고 있다. 한 EDF( 랑스 력공

사) 정부 비상조직이 참여하는 훈련의 경우 3년 주기로 1회 실시하고 있다.

이와 련하여 랑스의 훈련 종류별 실시 주기를 [표 4.4]에 나타내었다.

[표 4.4] 랑스의 훈련 종류별 실시 주기

훈련종류 참가범 훈련주기 비고

지역차원 훈련 원 1회/년
발 소
자체 훈련

국차원 훈련
EDF본사 원 1회/2년

사업자
자체 훈련

정부 EDF 1회/3년
정부주
합동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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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방사능 방재훈련 황분석

On-siteExercise( 체훈련)의 경우 국내 원 은 부지별 1년 주기로 2～3회,해

외 원 의 경우 부지별 1년 주기로 1회 실시하고 있고,Off-siteExercise(합동

는 연합훈련)의 경우 국내 원 은 부지별 4～5년 주기로 1회,해외 원 의 경우 부

지별 2～6년 주기로 1회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원 의 경우 On-siteExercise,Off-siteExercise,Drill등 모든 훈

련은 호기 수에 계없이 부지 별로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발 소(1～2개

호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련하여 [표 4.5]국내․외 원 부지별 호기수에 따른 훈련 상을 나타

내었다.

[표 4.5]국내․외 가동 호기별 훈련 상

구분 국내 미국 랑스 일본

호기 수 4～6 1～3 2～6 1～7

훈련 상
(On-siteExercise)

발 소
(2개 호기)

부지
(Licensee)

부지 부지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방사능방재훈련은 훈련주기와 훈련 상이 각 나라마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훈련 종료후 제출된 평가서를 통해 방재훈련 실시

방법,훈련통제평가 방법 등을 재검토하고,방사능방재계획 훈련계획 등을 수정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자연환경 지역정서에 맞는 방재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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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최근 후쿠시마 원 사고로 나타난 다수호기의 방사능 재난시 방사능 구역이

매우 넓게 분포됨에 따라 정치 는 사회 여론이 기존의 방사선비상계획의 확

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방사선비상계획의 확 는 원 인근지역에 도시가 있을 때에는 지자체

부담과 사회 장이 매우 클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과학 이고 합리 인 방향을 모색함과 동시에 10㎞이상,즉 일본의 후쿠

시마 사고를 근거로 하여 30㎞의 범 에 해서는 해당 구간의 인구수, 피로 등

을 악한 후 최소 수량의 방호용품을 비치하는 한편 피 소개 범 를 넓힐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보다 효과 이라 단된다.

주민보호조치는 옥내 피와 소개로 결정되는데 단계별 NUREG0654를 참조하여

도․군․읍 장지휘센터에서 주민보호조치를 결정하는데 주민보호조치와 련

하여 의사결정은 원자력발 소 사고 상태, 상피폭선량 측 결과 우유,음식

물,식수의 오염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기 한 조치 음식물 섭취로 인한 피폭

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한 방안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단

한다.

한 역단체인 라남도의 각 기 별 부서별 임무도 평시와 비상시를 구분

하여 이러한 계획에 의해 재난을 응하여야 할 것으로 단된다.

방사능방재에 응하는 훈련은 U.SNRC권고 ‘10CFR50,AppE’의 사항에 맞

추어 방사능 방재훈련의 실시주기에 따라 국내의 경우도 연합훈련,합동훈련 등을

실시해 오고 있었으나,최근 방사능방재에 응하는 체훈련에 지자체,유 기

(소방서,경찰서 등)등으로부터 발 소 방사능방재 훈련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행 방사능방재 체훈련에 유 기 의 참여 뿐만아니라 방사능 재난시

지역주민을 보호하고,신속하고 세부 인 피 방법들을 모색하고 합리 인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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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 재설정과 연합훈련 실시에 따른 합동훈련의 규모를 합리 으로 축소하는 등

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원자력발 소의 방사선비상에 비하여 주민보호와 보호조

치를 한 기본개념을 일본 후쿠시마 원 사고를 거울삼아 원 입지지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주민보호 책,훈련 등에 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민보호에

요구되는 비상 응 활동 운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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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님과 김홍사 민방 비상 책담당님,항상 곁에서 조언을 해주고 큰 힘이

되어 신동신 차 님과 지환 주무 님께 깊은 고마움을 합니다.

끝으로 어릴 때부터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아빠의

논문 완성을 에서 지지하며 바르게 커 주는 우리 아들 딸인 “혜수,혜린,성환”,

석사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곁에서 힘이 되어 아내에게도 사랑과 기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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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한 :김 철 한문 :金 光 哲 문 :Kim KwangCheol

주 소 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남악신도시아이 크 101동 402호

연락처 E-MAIL:kch2419@korea.kr

논문제목

한 :원 사고시 지방자치단체 비상계획 수립에 한 연구

문 :StudyonLocalGovernmentEmergencyPlanningin

NPPAccidents

  본인이 작한 의 작물에 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 학교가 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다 음 -

1. 작물의 DB구축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한 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장, 송 등을 허락함

2. 의 목 을 하여 필요한 범 내에서의 편집ㆍ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작물의 내용변경은 지함.

3.배포ㆍ 송된 작물의 리 목 을 한 복제, 장, 송 등은 지함.

4. 작물에 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해당 작물의 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는 출 을 허락을 하 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학에 이를 통보함.

6.조선 학교는 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하여 일체의 법 책임을 지지 않음

7.소속 학의 정기 에 작물의 제공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작물의

송ㆍ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동의( ○ ) 반 ( )

2011년 6월 일

작자: 김 철 (서명 는 인)

조선 학교 총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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